
상의, 대기배출부과금 검토위원회 발족

대한상의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박종식 삼성지구환경연구소장)는 7월25일 제20차 환경·안전위원회를 개최하

고,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선(안) 검토위원회를 발족·운영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환경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개선(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의 경제적

부담증가는 물론 기술혁신 및 시설투자에 필요한 기간 등 검토과제가 많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합리적 대응전략

마련과 이를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의는 시멘트, 철강, 정유, 전력 등 파급효과가 큰 관련업계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미치게 될 영향의 사전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됨에 따라 환경·안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대

안을 모색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이라고 발족경위를 밝혔다.

환경·안전위원회는 Task Force Team의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정리된 내용을 정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단위: 원/kg)

+ 초과/기본 공통

한편, 환경부가 마련한 대기배출부과금 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오염물질량에 대해 초기배출부과

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서는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 사업장은 1999년까지는 1종, 2종 및 특별대책지역의 3종 사업장에서 2000년부터는 4

종 사업장까지 확대했고, 5종 사업장은 200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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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부과금액 오염물질 부과금액
황산화물 500 불소화합물 2,300
먼 지 770 염화수소 7,400
암모니아 1,400 염 소 7,400
황화수소 6,000 시안화수소 7,300
이황화탄소 1,000 악취(1000m2) 500


